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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석탄산업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에 지의 자 자족에 을 두면서 80

년  반까지 국내 유일의 에 지 자원으로 화력발 소 운   서민연료로서 이용

됨에 따른 산림녹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70년  2차례의 석유 동을 석탄생산으로 

기를 극복하는 등 국민경제  국가산업 발 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80년  후반부터 무연탄의 생산성 하,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비경제 탄 을 

정리하고 경제성 있는 탄 육성을 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추진으로 석탄생

산량은 `88년도 국 2,429만톤→`98년도 436만톤으로 82%가 감소되었고, 탄 수

도 `88년도 국 347개소→`98년도 11개소로 97%나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표 인 탄 지역인 강원남부 탄 지 는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지역인구가 격감하면서 지역경제도 함께 황폐화되었고, 폐 에 따른 폐공가․폐

시설물 발생 등 환경  황폐화도 가속되었다.

이에 생존차원의 기의식이 팽배해지자 ‘91년부터 지역주민들은 물론 정부차원에

서 지역 살리기에 노력을 다 했으나, 강원남부 탄 지역은 백두 간의 고산지 로 교

통망이 불량하여 도시와의 교류가 어렵고 산업 한 업과 근로자 가족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심의 단순 산업구조로 시장성 등 반 인 지역개발 기반이 취약하

여 일반 인 개발사업 추진만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역부족이었으므로, 많은 부

작용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마지막 선택으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도입하

게 되었다.

그러나, 카지노 도입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을 해 2005년까지 그 동안 낙후된 각

종 기반시설 확충을 해 국비 5,270억원 지방비 2,161억원을 투자하여야 하고,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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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카지노 주변지역에 한 인 정비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와 

새로운 인구의 유입에 필요한 배후도시를 개발하여야 하는 등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

하나, 국가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카지노와 련된 행 재정제도도 국가재정 주로 

되어 있어 지방재정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한, 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지방비를 20%이상 부담토록 되어 있어 재정여건이 극히 열악

한 강원도는 물론 폐 지역 자치단체도 지방비부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담하여야 할 지방비에 한 재원 책이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폐 지역 경제회생을 해 도입된 카지노에 하여 폐 지역 개발에 소요

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해 지방세를 추가로 과세하여 카지노의 공익성 제고를 도모

하려고 하는 것이다.

Ⅱ. 폐  카지노 황

1. 폐  카지노 도입배경

강원남부 탄 지역의 개발여건은 우선 고산지 로 겨울이 길고 면 에 비해 인구가 

어 도시화의 수 이 낮으며, 폐 에 따른 인구감소와 무하다시피 한 사회․문화 

환경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거의 없다.

한, 업 심의 단일 경제구조로 산업구조가 취약하여 기술인력 확보가 매우 곤

란하며, 더욱이 폐 으로 인한 폐공가․폐시설물 등 불량한 주변환경은 다른 체산

업의 유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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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강원도 탄 지역내 인구감소 황

구     분 1988 1998 비 고

 ․ 탄    수(개소)

 ․ 석탄생산량(만톤)

 ․ 인  구  수(천명)

 ․ 근 로 자수(천명)

168

1,775

218

44

  8

370

  98

7.4

95% 감소

79% 감소

55% 감소

83% 감소

따라서, 다른 체산업 유치를 통한 탄 지역 개발에는 한계가 있고, 이 지역의 기

후 등 자연조건을 활용한 안이 유일한 안이었으므로, “고원 지”개발에 필요한 

녹지보 지역 개발 허용과 같은 각종 규제사항 완화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 등에 한 특별법 제정이 실히 요구되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95.12.29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폐 지역 개발지원에 한 특별법”을 마련함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폐  

카지노가 도입 될 수 있었다.

2. 폐  카지노 도입규모

“폐 지역특별법”에 의거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도입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카지노

사업 법인으로 지정된 (주) 강원랜드가 자본  1,000억원(잉여자본  포함시 2,323

억원)으로 ‘98.6.29 설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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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주) 강원랜드 자본  출자 황

구   분
1주당 가액

(원)

소유주식수

(천주)

지분율

(%)

 액

(억원)

계  - 20,000 100.00  2,323

공공부분 (6개기 ) 5,000 10,200 51.00   510

 ․ 석탄합리화산업단

 ․ 강원도  개발공사

 ․ 정  선  군

 ․ 삼  척  시

 ․ 태  백  시

 ․   월  군

 -

 -

 -

 -

 -

 -

7,200

1,320

980

250

250

200

36.00

6.60

4.90

1.25

1.25

1.00

  360

   66

   49

   12.5

   12.5

   10

민간부분 (38,000여명) 18,500 9,800 49.00  1,813

그리고, 카지노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조기 활성화를 기 하는 지역주민의 여망

에 부응하고, 메인 카지노 개정  운  노하우 습득과 운 수익 을 통한 투자재원 

확보를 해 우선 2000.10.28 스몰 카지노를 개장하 으며, 메인 카지노는 내년 3

월경 개장할 계획에 있다.

<표 Ⅱ-3> 스몰 카지노 도입규모

카지노 기구 부 시설 투 자 비

  - 슬러트머신 : 480

  - 테  이  블 :  30
  - 호 텔 : 199실 6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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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메인 카지노 도입규모

구  분 2002년까지 (기본단계) 2006년까지 (확장단계)

․ 카 지 노
 ․ 슬러트머신  :  2,100

 ․ 테  이  블  :  110

 ․ 슬러트머신  :  910  추가

 ․ 테  이  블  : 40  추가

․ 부 시설

 ․ 호   텔  :  671실

 ․ 콘   도  :  200실

 ․ 스  키  장  :  12면

 ․ 골    장  :  18홀

 ․ 테마 크 등 문화공간

 ․ 호   텔  :  300실 증설

 ․ 콘   도  :  800실 증설

 ․ 스  키  장  : 4면 증설

․ 투 자 비 7,743억원 4,000억원

3. 폐  카지노 운 실

재 스몰 카지노의 운 시간은 오  9시에 개장하여 그 다음날 오  6시까지 연

 휴일 없이 운 되고 있으며, 지난 한해동안의 운 실 은 다음 표와 같다.

<표 Ⅱ-5> 스몰 카지노 입장(이용)객 수

구 분 연 인 원 일 평 균 비  고

 ․ 카 지 노

 ․ 호 텔

899,590명

124,553명

2,465명

 341명

2001.1.1～12.31

“



8   사례발표



<표 Ⅱ-6> 스몰 카지노 매출액

구 분 연 매출액 일 평 균 비  고

 ․ 카 지 노

 ․ 호 텔

4,539억원

  81억원

12.4억원

 0.2억원

2001.1.1～12.31

“

 ※ 당기순이익 - 2,183억원 (법인세 등 각종 세 ․기  공제후 액)

<표 Ⅱ-7> 국가  지방의 재정수입 황 (2001년도 발생분)

구 분
국가수입 (79%) 지방수입 (21%)

세목 등 액 세목 등 액

계 1,611억원 435억원

․세 

 (63%)

소 계 (91%) 1,163 소 계 (9%) 117

․법 인 세

․소 득 세

․특별소비세

․기타 (교육세, 부가세 등)

1,075

40

31

17

․주 민 세

․기타 (재산세, 종토세 등)

111

6

․기 

 (37%)

소 계 (58%) 448 소 계 (42%) 318

․ 진흥개발기 448  ․폐 지역개발기 318

4. 폐  카지노 도입효과

가. 지역주민 고용  소득창출 - (주) 강원랜드 체 직원 1,048명  지역주민을 

34.6%인 363명(폐 지역주민 267명․강원지역주민 96명)을 고용하 으며, 

청소․도로 리 등 부 용역 사업분야의 아웃소싱을 통해 연간 매출액 규모 

86억원의 지역산업을 육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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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경제 활동 진 - 지역업체 참여비율(일반공사인 경우 45%이상) 의무제

를 시행하여 총 공사규모 4,045억원  40.3%인 1,631억원을 지역업체가 수

주하 고, 호텔 식․자재도 총 구매액의 79%(2002.2월 재 105억원 규모)

를 지역업체에서 직  구매하여 지역의 경제활동을 진하 다.

다. 지방재정 확충 기여 - 폐  카지노 소재지인 정선군의 경우 폐  카지노가 도

입되기 인 1999년도 군세 징수액은 63억원이나, 카지노가 도입된 이후인 

2001년도는 81%가 증가된 114억원이며, 2002년도 군세 징수규모는 ‘99년 

비 171%가 증가된 171억원으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 다.

Ⅲ. 폐  카지노 과세 필요성

1. 폐 지역개발 소요재원 마련

폐 지역특별법에 의하여 마련된「폐 지역 종합개발계획」상 공공부분에 한 개

발사업은 우선, ‘97년부터 2005년까지 도로 확․포장사업 등 기반시설사업 20개소

와 상수도  하천정비 등 환경정비사업 23개소, 태백체험공원․함백산수렵장 설치 

등 개발사업 2개소에 국비가 5,270억원 지방비  도비가 845억원․시군비가 

1,316억원으로 총 7,431억원이 필요하고

재 강원도에서 강원발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연구 인 「폐 지역 ․장기

발 계획」이 마련될 경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방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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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탄 지역 종합개발 사업비 황 (‘97～2005)

구  분
합 계

(억원)

국 비

(억원)

지방비

(억원)% %

계 7,431 5,270 71 2,161 29

 ․기반시설 (20)

 ․환경정비 (23)

 ․ 개발 (2)

3,053

4,219

 159

1,920

3,277

  73

63

78

46

1,133

  942

86

37

22

54

그러나, 강원도를 비롯한 폐 지역 4개 자치단체 모두 자주재원 비율이 국 평균

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건비 충당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표 Ⅲ-2> 강원도  폐 지역 4개시군 자주재원비율1)

구 분 국평균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월군 정선군

자주재원비율 61.4% 34.1% 20.2% 14.4% 11.4% 12.9%

2. 국가․지방간 재정편  완화

가. 폐  카지노 련 세 ․기  황 - 재 폐  카지노와 련된 제세공과 은 

크게 세 과 기 으로 분류된다.

먼 , 세   국세인 경우 카지노 입장객에 하여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 입장

세2)가 5,000원이 부과되고 있고,

1) 자주재원비율 : 기 재정수요액÷기 재정수입액

2) 카지노 입장세(1인 1회) : 5,000원(특별소비세 3,500원 + 교육세 1,050원/특별소비세의 

30% + 부가가치세 450원/(특별소비세+교육세)×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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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운 과 련해서는 카지노 소득에 하여 법인세가 28%(2002년부터는 

27%)․잿  당첨 에는 소득세가 20%․취득세  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 특별

세 20%․기타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는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는 액 면제(사치성 재산은 제외)하고 

있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간 50% 경감하고 있다.

그 외 법인세  소득세 납세의무 발생에 따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사업소세․자

동차세․도시계획세․면허세 등이 있으나 주민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재

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기 의 경우는 카지노 매출액(카지노 업과 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액을 공제한 액)에 진흥개발기 이 10% 부과되고, 

법인세차감 순이익 에 폐 지역개발기 이 10%( 업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10%, 

그 이후부터는 20%) 부과되고 있다.

나. 폐  카지노 련 국가․지방간 재정편  실태 - 행 폐  카지노에 하여 

일반 인 조세만 과세되고 있고 한, 우리 나라의 조세 특성상 국세인 경우 

소득  소비과세 심으로 되어 있으나 지방세인 경우에는 재산과세 주로 

되어 있어 폐  카지노 도입에 따른 경제 인 효과가 부분 국가 재정으로만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폐 지역 경제회생을 하여 도입된 카지노의 취지를 감안 국가  지방간 

재정편  완화는 물론, 유사 오락산업인 경마사업과 비교시 공평성에서도 어 나므로 

지방세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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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경마  폐  카지노 사업 련 국가․지방수입 황

경마 사업 폐  카지노 사업

1조 3,498억원 2,046억원

구분 국가수입 지방수입 구분 국가수입 지방수입

계
3,792억원

(28%)

9,706억원

(72%)
계

1,611억원

(79%)

435억원

(21%)

세

(91%)

소계

(21%)
2,577

소계

(79%)
9,706

세

(63%)

소계

(91%)
1,163

소계

(9%)
 117

․법인세

․기  타

  (소득세

  등)

 724

1,853

․ 세

․기  타

  (교육세

  등)

6,016

3,690

․법인세

․기  타

  (소득세

  등)

1,075

  88

․주민세

․기  타

  (재산세

  등)

 111

6

기

(9%)

소계

(100%)
1,215 - -

기

(37%)

소계

(58%)
 448

소계

(42%)
 318

․축산발

  기
1,215 - -

․ 진흥

  개발기
 448

․폐 지역

  개발기
 318

Ⅳ. 폐  카지노 지방세 도입방안

1. 도입세목 검토

가. 도입세목 비교 - 카지노사업에 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경우 실 으로 도

입 가능한 세목은 세와 지역개발세이다. 이 들 세목에 한 특징을 열거하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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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세와 지역개발세 특징

구 분       세 지 역 개 발 세

1) 과세 목 ․일반재정 수요에 충당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특정재원에

  충당

2) 조세 성격 ․보통세 ․목 세

3) 과세 상 ․3종(경마, 경륜, 경정)

※경정 : 재 국내 경정장 없음

․4종(발 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 )

  ※ 컨테이  : 부산시만 해당

4) 과세표

 세율

․승마․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 10%

  ※ 일반세율 : 가감 불가

․발 용수 : 10㎥당 2원

․지 하 수 : 1㎥당 20～200원

․지하자원 : 물가액의 0.2%

․컨테이  : 1TEU당 15,000원

  ※ 표 세율 : 50% 가감 가능

5) 납세의무자 ․경마:한국마사회

․경륜: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

   진흥공단

․발 용수 : 한 , 수자원공사

․지 하 수 : 채수업자

․지하자원 : 채 업자

․컨테이  : 화물의 화주

6) 조세 규모

(2000년: 국)

․5,655억원

 (경마 4,449억원, 경륜 1,206억원)

․894억원

 (컨테이  730억원, 기타 164억원)

※컨테이 를 제외하고는 세수빈약

7) 부 가 세

존재여부

․있음

  - 지방교육세 : 세액의 60%

  - 농어 특별세 : “  20%

․없음

8) 지방교부세

반 여부

․반

  - 기 재정수요액 : 일반재정

    보 (24.3%)

  - 기 재정수입액 : 세

    징수액(80%)

․반

  - 기 재정수요액 : 일반재정

    보 (24.3%)

  - 기 재정수입액 : 지역개

    발세 징수액(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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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입세목 검토

1) 일반  측면 : 세의 경우 투우장․경견장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오락행 에 한 과세근거를 마련하기 해 년부터 조세명칭이 개칭되었고 이미 경

마․경륜과 같은 오락행 에 과세하고 있으므로 외형상 합한 세목이고, 

조세분류상에도 보통세로 되어 있어 일반재원으로의 사용에 따른 도입효과가 도내 

체에 미치는 장 이 있으나, 부가세(Sur Tax)의 본세로 되어 있어 세 납세의

무자의 경우 세 외에도 부가세를 세액의 80%3) 더 부담하여야 하며 한, 

지역개발세에 비해 폐 지역 개발이라는 정책목표와의 연계성이 상 으로 떨어진다

는 단 이 있다.

반면, 지역개발세의 경우 지역개발세 과세목 이 지역균형 개발에 있고 폐 카지노 

도입배경이 폐 지역 경제회생에 있으므로 그 목 이 같고 한, 과세명분이 분명하

여 납세자 등 설득이 용이하나 세율구조가 발매 총액의 10%을 용하는 세의 

단일세율구조와 비교시 지역개발세의 경우 과세 상별 각기 다른 세율구조로 되어 있

어 세율 결정시 어려움이 상된다.

2) 목 세  측면 : 목 세의 특징은 우선 세입과 세출을 연계하여 원인자 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될 때 특별회계의 도입을 제로 

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세 에 한 용도를 사회 으로 바람직한 데에만 

한정하여 사용토록 하여 조세 항을 최소화하기 한 수단으로 목 세가 사용되는 경

우도 있다.

카지노사업에 한 지방세 부과 방안을 고려할 때에는 우선 으로 왜 폐 지역에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카지노사업을 국가가 허용하 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

3) 세에 한 부가세(Sur Tax) :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거 세

액의 60%를 납부), 농어 특별세(농어 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세액의 20%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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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내국인을 상으로 하는 카지노 사업은 강원도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얼마든지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카지노사업과 폐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불가분의 

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카지노사업에 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는 세입이 카지노사업의 허가 

취지에 맞게 활용될 것이라는 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에서 본다면 카지노사업에 한 지방세는 목 세의 형태를 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도박산업에 한 외국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카지노사업에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 세입은 사회 으로 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폐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여 쓰이는 것이 타당하고

재 “폐 지역특별법”에 따라 ｢폐 지역 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여기에 소

요되는 재원의 일부가 지방세로부터 확보될 경우, 지방세에 한 조세 항도 이면

서 지방세 과세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 발 에 기여한다는 두 가지 목 을 동시에 달

성할 수 있다.

다. 도입세목 선택

1) 세의 경우 : 이미 다양한 오락행 에 하여 과세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일

반재원으로의 사용이 가능한 장  등이 있으나, 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세 외

에도 부가세(Sur Tax)를 세액에 80% 더 부담하여야 하고, 지방재정 측면4)에

서도 지역개발세와 비교시 별다른 실익이 없다.

2) 지역개발세의 경우 : 이미 각종 기 으로 연간 700억원 가량이 징수되는 상황

에서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지방

4) 강원도의 경우 지방교부세 교부단체로 지방세 추가로 인한 재정력 증가가 결국 지방교부세 감

소로 이어지는 역진성은 있으나, 세  지역개발세 모두 지방교부세 산정시 기 재정수요

액  기 재정수입액에 각각 같은 비율로 반 되고 있으므로 재정상의 향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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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단순한 재원확충의 수단이 아니라 지역개발  카지노 사업 활성화 수단으로 인

식될 필요가 있고,

세율 책정시 납세자 담세력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은 상되지만 세율이 탄력세

율로 되어 있고 한, 세와 같이 단일세율구조가 아닌 복합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세율선택의 폭이 넓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 이상의 세수확보도 가능하므로 지

역개발세로 도입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2. 지역개발세 도입방안

가. 과세표  - 지역개발세의 과세표 으로 매출액과 이익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재 카지노사업에 하여 부과되고 있는 기 의 경우 진흥개발기 은 카

지노사업 총매출액이 부과기 이고, 폐 지역개발기 은 이익 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국, 호주 등에서 부과되는 도박과세(gambling tax)의 과세표 은 순 

매출액(adjusted gross proceeds) 기 이다.

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 을 카지노사업의 이익 으로 한다면, 법인세의 과세표

과 복되고 법 성격의 해석에 있어서도 지역개발세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법

인세의 일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폐  카지노에 부과할 지역개발세는 카지노사업을 운 하는 법인의 이익에 

부과되는 소득과세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이 창출하는 서비스의 소비 행 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카지노에 과세

하는 세 을 소득과세나 재산과세로 분류하지 않고 주세, 담배소비세 등과 함께 특별

소비세(excise tax)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앙정부가 카지노사업에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할 때 카지노에 한 지역개발세의 과세표 은 순 매출액(총 매출액에서 상 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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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액수)으로 하 다.

나. 세 율 - 정부가 부과하는 다양한 세 들의 부담 수 은 정치 인 요인, 경제

인 요인 등 실 으로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카지노에 한 

지역개발세의 정 규모를 이론 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재정학의 정조세이론(optimal taxation theory)에 의하면 특정 세목의 

정세율은 ① 정부가 필요한 세입의 규모 ② 세  부과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효과 

③ 세부담을 주로 어떤 계층이 하는가를 기 으로 한 세부담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정조세이론을 용할 경우 폐  카지노에 한 지역개발세의 세율은 순 매출액에 

10%의 표 세율로 하는 것이 가장 하다고 본다.

다. 징수방법 - 폐  카지노에 한 지역개발세의 징수방법은 카지노 매출액에 

한 매월별 세액을 산출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카지노 소재지를 할하는 시군에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그 외 신고납부 의무불이행에 한 가산세율(20%) 등에 하여는 

행 지역개발세 련규정을 용한다.

3. 강원도 재정상 향

폐  카지노 매출액에 지역개발세를 10% 부과하는 경우 상되는 세수규모를 추

정하려면 먼   카지노 순 매출액 규모를 알아야 하나, 재 운 되고 있는 카지노

는 메인 카지노 개정  임시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 도입될 메인 카지노의 규모( 행 

카지노에 비해 약 4배 규모)을 감안시  카지노 운 실 을 기 으로 세수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실제 2001년도 카지노 운 실 을 기 으로 재

정상 향을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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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외형상 수입은 454억원이나 도세 징수비용․지방세 수입증가에 따른 보통

교부세 감소 등으로, 실질 인 수입은 외형상 수입액의 19%인 85억원에 불과한 형

편이다.

<표 Ⅳ-2> 강원도의 재정상 향

 1. 카지노 매출액(4,539억원)에 지역개발세 10% 부과 + 454억원

 2. 지방세 징수비용 30%(징수교부  3%, 재정보  27%) 공제 - 136억원

 3. 보통교부세 감소 - 196억원

구  분 변동 변동후 산  출  근  거

㉠ 기 재정수요액 4,801 4,911
․일반재정보 (도세징수액의 24.3%) 

110억원 추가

㉡ 기 재정수입액 1,636 1,999 ․지역개발세 수입액 80%(363억원) 추가

㉢ 재정부족액 3,165 2,912 ․㉠-㉡

㉣ 보통교부세 2,454 2,258 ․2002년도 교부율 : 77.55%

 4. 폐 지역개발기 - 37억원

구 분 액 산 출 근 거

변동 254
․[(법인세차감 순이익  3,175억원의 10%)×80%(강원도 

배분율)]

변동후 217 ․[(  “   3,175억원-454억원×10%)×80%(강원도배분율)]

 5. 재정상 향(1-2-3-4) + 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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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한 조치는「폐 지역특별법」상의“폐 지역종합개발계

획”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고, 동 계획에는 사업, 기반시설사업 등과 같은 다

양하고 의욕 인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이 담겨져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앙정부의 지원과 강원도의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앙

정부와 강원도 모두 카지노 사업에 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재원을 조달할 권한을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카지노사업에 한 지방세 부과는 지방자치의 원리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

다. 우리 나라의 경우 오랜 앙집권의 향으로 지방세의 국 인 균일화가 고착되

어 있다. 그러나, 지방세제의 국 인 통일성과 보편성만 강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 지역  특색을 살리는 지방자치를 구 하기가 어려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과 지역  특수성을 지방세에 반 할 수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발 을 해서도 바

람직하다.

재 우리 도에서는 카지노 도입에 따른 주변지역 개발 등에 소요되는 막 한 재원

을 확보하기 해 다양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행 재정제도하에서는 새로

운 세원을 개발하더라도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 에 있어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신세원 개발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이에 한 개선 한 필요한 실정이다.

사실 지방세  목 세의 경우 수익자 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잘 반 하기 때

문에 수수료․사용료와 같은 세외수입  성격을 많이 지니게 되므로 목 세 세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공공재를 공

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 재정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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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배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운 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개발되는 세원이 일반재원이 아닌 

목 세로 도입되고 이를 특정 목 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세에 반 토록 

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완 한 지방자치를 해 극 으로 세원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는 것 한 필요하다고 본다.



         사례발표

차량 유류비 약을 한

『 용차량 주유 용 카드제』도입 운용

허  기  남

( 라북도 회계과장)



차량 유류비 약을 한 『 용차량 주유 용 카드제』도입 운용  23



○ 라북도에서 차량유류비 감을 하여 “외환카드사”와 “SK(주)”와 제휴하

여 「 용차량 주유 용 카드제」를 국최 로 도입 운용함으로써

○ 작년 한해 9천여만원의 산 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2001년 

산 감 성과  지 상 우수시책으로 선정되었음.

1. 주유 용 카드제 도입배경

○ 환율상승에 따른 유가변동에 신속히 응하여 산 감에 기여코자 차량별 「주

유 용 카드」제로 유류 구입 차 개선 필요성 검토

○ 단가계약에 의한 지정주유소 이용에 따른 각종 불편사항을 제도개선을 통하여 

해소하고 차량 리의 효율성 제고

    - 먼 거리 치 주유소가 단가입찰 낙찰시 경제성 하 

     ․ 주유소이동에 따른 유류  시간낭비 : 1～2ℓ(1 )/30분

     ․ 주유소 개 시간에 따른 이용제약

    -  구매 후 주유소 보  사용에 따른 험성 수반 : 업체부도 등

    - 주유소 지정 후 후불정산 : 구입단가 한정으로 산낭비

    - 장거리 출장시 일상경비 지   정산에 따른 행정력 낭비

○ 유류지  기   차의 간소화로 행정력 감

    - 차량  운행여건(승차인원, 운행로선 등)에 따라 운 원이 유류를 자율 으

로 주입하고 소모량기재를 생략토록하여 유류 리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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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유 용 카드제의 략  추진

가. 주유 용 카드제 란 ?

업무용 차량을 다수 보유한 기   개인사업자를 상으로 정유사와  카드사간에 

제휴에 의거 카드사에서 차량번호별로 카드가 발 되며, 발 매수 제한  연회비가 

없고 운 자가 주유가 편리한 가맹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유 용 법인 카드

임. 

□ 카드사용 차 

  ○ 주유 용 카드사 선정 : SK외환카드 (SK 국주유소 이용가능)

   ※ 주유 용 카드 종류 : SK외환카드, LG카드, 카드, 비씨SK카드 등

  ○ 주유 용 카드 발 신청 : 차량별 주유 용  보 스카드 발

  ○ 주유 용 카드 사용요령 교육 : 운 원 상

  ○ 유류비 청구 : 사용 후 익월 13일경 (할인 액 공제 후 청구)

     - 단  기 별 구입총액으로 할인율 용  포인트 립

     - 기 별, 차량별, 유류사용량 등 리스트 제공

  ○ 유류비 정산 : 사용 후 익월 23일 (결재계좌 입 )

     - 제 1～2일 에 입 시 결재계좌 이자수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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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 용 카드제의 좋은

  ○ ℓ당 유류 단가율이 기존 지정주유소( 표제)운용 가격보다 렴

          지정주유소 단가율        주유카드제 단가율

         ․ 휘발유 : 97.7%             95.0%

                                ⇒

         ․ 경  유 : 96.0%             90.0%

         ※ 가 가격표시 SK주유소 선별 이용 가능하여 감율 증배

  ○ 유류구입 실 에 따른 할인혜택 : 5～20원/ℓ당

  ○ 유류구입 실 에 따른 포인트 수 : 구입 액의 0.5% 화 가능

  ○ 월간 차량별 주유카드 이용한도액 설정으로 산통제 가능

  ○ 주유 용 카드 이용을 통한 최장 53일 지불 유 효과 

  ○ 차량별 주유일자․시간 / 장소 / 주유 액 등의 월별 사용자료 제공

나. 추진내용

  ○ 주유 용 카드제 도입 기 별 차량 황

(2001년말 기 )

기  명 계 승  용 승  합 기  타 비  고

계 578 72 77 429

라

북도

본  청  22 11  9 2

사업소 431 19 37 375
(기  타)

소방차, 화물차

주시  96 37 20  39 본청․구청

완주군    21  2  8  11 본  청

진안군   8  3  3  2 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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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카드별 장․단  조사 : 99. 10.

     - SK외환 주유 용 카드 선정 : 할인혜택 용기   주유소

                                   가맹  이용편리성 등을 고려 선정

〔주유 용 카드 비교표〕

                                                           (99년 12월기 )

      

    카드종류

비교항목
SK외환카드 비씨SK카드 LG카드 비 고

유류가격

할인혜택

단 기 별 구입

총액으로 용

(합산가능)

개인회원 상
단 기 별로 

용

결재기간 53일 53일 47일

주유소 

가맹 수

국

3,700개소

국

3,700개소

국

2,700개소

  ○ 도 본청 2000년도 용차량 주유 용 카드제 도입 결심 : 2000. 1월

  ○ 도 산하기  차량용 유류구입 방법  사용량 조사 : 2000. 2월

  ○ SK(주)와 주유 용 카드발 에 따른 업무 의 : 2000. 2～ 3월

    - 본청  산하기 (시․군포함)의 월간 유류구입 총액으로 할인율 용

  - 구입실 에 따라 부여되는 보 스 수 정유사에서 특별 리     

  ○ 차량용 유류구입 개선계획 시달 (도 → 산하기 ) : 2000. 4월

  ○ 주유 용 카드 발   리요령 시달교육 (산하기 ) : 2000. 4～5월

     - 1차 : 도 산하 원‧사업소 (소방 서 포함) -- 2회

     - 2차 : 시‧군 차량담당 상자

     ※ SK주식회사 주유카드 담당자 교육 조 : 3명 (카드사 2, 은행 1)

○ 산하기 별 주유 용 카드제 진  도입정착 : 2000. 5～200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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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상 문제

  ○ 주유카드 사 사용 우려 등 부정  견해 등 일부반발

  ○ 용차량 리․운  규정 (행자부훈령)과 불일치로 카드제 도입 지난

     - 연간 단가계약 체결  사용량 정산 등 의무규정

  ○ 기 별 기존 거래 주유소  타 주유카드사 반발

  ○ 다수 기 이 월간 유류구입 액이 5,000천원미만으로 할인효과가 고 새로

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불안감으로 도입회피

   〈 월간 구입 액에 따른 할인혜택 범  〉

      ․  5,000천원 이상  ～  10,000천원 미만  :  5 ～ 10원/ℓ

      ․ 50,000천원 이상 ～  100,000천원 과  : 15 ～ 20원/ℓ

  ○ 주유카드제로 유류구입 차 환에 따른 운 원 동요 ( 표제 선호)

     - 카드분실  자율 인 유류 주입권한 부여에 따른 심 부담 표출

 라. 문제  극복 략

  ○ 유류수불의 투명성 제고를 하여 카드제 도입의 필요성 재검토 보고

     - 기존 표제 단   카드제 장  등 부각

      ․ 표제 : 유류 일 지  모순  장거리 출장시 불편 (일상경비 지 )

      ․ 카드제 : 지정주유소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장거리출장시 편리

  ○ 용차량 리‧운 규정 (행자부훈령)과 불부합 문제해결

     - 운 규정 : 제30조 (유류수  등) 지방 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유류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연간 수 물량을 기 하여 유

류공 자와 유류공 가를 단가계약 체결해야 한다.

 〔1단계〕 신용카드 사용 상 확 지침 (행자부 2000. 3. 28)의 건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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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카드사용가능 규정을 용 주유카드제 우선시행

        ※ 사업소  시․군에서 행자부훈령에 불부합 이유로 참여기피

 〔2단계〕 자치단체 용차량규칙제정 건의로 주유카드제 시행근거 마련

      ㅇ 지방자치단체 용차량 리․운 규정 폐지 : 2001. 6. 21 (행자부훈령)

      ㅇ 라북도 용차량 리규칙 제정  : 2001. 6. 22 (행자부 표 안 근거)

        ․ 련규정 제정내용 : 제20조 (유류구입 등)

           단  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엘피지 (이하 “유류”라 한다)

의 필요 수 물량을 기 하여 유류공 자와 유류공 가를 기 하여 유

류공 자와 유류공 가를 단가계약 는 후불정산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 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는 유류사용 정산조문(제21조)을 보완 하

여 카드사용에 따른 효율성 도모

  ○ SK(주)와 주유 용 카드사용 할인율 용기  정

     - 본청  직속 산하기 (시․군포함)의 월간 유류구입 총액으로 할인 단가율 

용 정 (유류비 청구서는 기 별로 분리 청구)

      ․  5,000천원 이상 :  5원/ℓ    ․  10,000천원 이상 : 10원/ℓ

     ․ 50,000천원 이상 : 15원/ℓ   ․ 100,000천원 이상 : 20원/ℓ

    - 구입실 에 따라 부여되는 보 스 수 정유사에서 월별 집계 리 유지

     ․ 보 스 수 ⇒ 연말 이웃돕기성  기탁 의뢰시 지정계좌  송

     ※보 스 수 : 구입 액 0.5%제공 (연간 1,000백만원 구입시→5백만원)

  ○ 주유카드 도입으로 산 감 기여기  인센티  부여로 참여유도

     - 노후차량 교체승인 는 신규 정수배정시 우선권 부여 등

  ○ 주유카드 안정성과 사용요령 교육실시로 운 원 설득 : 3회

    - 카드 안정성 : 카드에 차량번호 표기, 1회 사용한도액 100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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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제 시행 산 감 효과 : 92,547천원 (유형 

70,572, 무형 21,975)

⃞ 유형의 효과 :  70,572천원 감

  ○ 주유 용 카드 이용으로 유가연동제에 신속 응

     - 표제(주유소보  등)는 고정 유가제로 유가연동제에 응미흡

  ○ 차량 주유카드별 월간 이용한도액 설정으로 산 리 정성 도모

     - 차량별 연간 산을 기 으로 월간 사용한도액 설정으로 차량비 통제

  ○ 연간 산 감 내역 : 70,572천원 (2001년 기 )

    〈도 본청 감분〉: 4,692천원

      

구    분

(연간사용)A
산편성단가

소비자가격

(평균)B

카드구입가

(평균)C

감액(천원)

(B-C)xA

계 4,692

휘 발 유

(44,990ℓ)
1,021원/ℓ 1,308원/ℓ 1,245원/ℓ 2,834

경    유

(27,725ℓ)
375원/ℓ 677원/ℓ 610원/ℓ 1,858

     〈산하기  감분〉 : 65,880천원

     ․휘발유 :  80,438ℓ x 63원 (B-C단가) =  5,068천원

     ․경  유 : 907,647ℓ x 67원 (B-C단가) = 60,812천원

     ※ 유가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휘발유 287원/ℓ, 경유 302원/ℓ) 추경

산에 미 계상 (318,480천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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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의 효과 : 21,975천원 보 효과

  ○ 차량용 유류지  차 간소화로 업무생산성 향상

  ○ 운 자가 운 여건에 따라 유류주입으로 투명성  신뢰성도모

  ○ 운 원 업무부담 해소로 안 운행에 기여

      - 지정 주유소 이동시간 ⇒ 휴식시간으로 활용

  ○ 유류  카드제 후불정산(53일)으로 이자보  효과

      - 801,564천원(도 본청  산하기  연간유류비) x 1% = 8,016천원

  ○ 지정주유소 이동에 따른 유류비 감 효과 거양 : 10,859천원

    - 휘발유:0.118ℓ( 형승용기 )×8km×75회×12월×1,245원=10,578천원

    - 경 유:0. 12ℓ(소형승합기 )×8km×40회×12월× 610원 =281천원

      ※  8km 기  : 지정주유소(최근 3년)왕복 이동거리 임.

  ○ 구입실 에 따라 부여되는 보 스 수 불우이웃돕기 성 기탁 

    - 2002년 1월 : 3,000천원  경품 27 (100천원상당)사회복지공동모 회

기탁

    ※ 미담사례 언론보도 : 2002. 2. 1 ( 북도민일보, 북매일 등)

4. 후 발 방안

○ 주유 용 카드제 미 시행 시․군 도입 유도 : 10개 시․군

    - 익산시 주유카드 도입추진 : 2002. 8월 시행 정

    - 시‧군 용차량 담당자 회의개최 : 2002. 7월 (유류구입 개선계획 시달)

    ※ 참여 시‧군 확 로 유류구입이 매월 1억원 과시 ℓ당 20원 추가 할인효

과 발생 - 재 매월 6천만원구입, ℓ당 15원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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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차량 리가 차량 용도별로 이원화 (2차 리부서 지정 등)된  기 의 경우 

차량 리 주무부서에서 일 추진이 요구되고,  한 할인혜택 용폭을 조정하

기 하여 시․도와 시․군․구가 연 하여 주유 용 카드제 도입이 필요 하다

고 .

○ 주유 용 카드 도입 추진부서에 성과  지  등 담당자 격려 필요

   - 도 본청의 경우 주유 용 카드제를 도입 담당자 2명에게 산성과  3백만원

을 지 한 바 있음.



         사례발표

지방재정 확충 운 사례

-경륜․경마장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윤  상  휴

(경상남도 산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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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추진 배경

1. 재정규모 축소

o ‘97년 7월 울산 역시의 분리로 도세 수입 800억원(30%)이 어 들면서 재정

규모가 히 어 듬

o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실 은 지방세수 증 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최우

선 과제로 단 경륜․경마장 건설 결심

2. 재정자립도 상향 조정 

o ‘90년 이후 역시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80～90%이나 도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평균 30%～40% 유지

o 경남의 산규모는 2조 8,575억원으로 9개 도  2002년 당 산 기 으로 

경기도 6조 3,017억원, 남 2조 8,652억원에 이어 세 번째이며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69.3%, 경남은 35.8%로 두번째이나 경기도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

(단  : 억원)

연도별
   산   규   모 재정자립도

(%)
비고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1 29,512 22,006 7,506 31.3

2000 24,693 18,153 6,540 35.8

1999 21,056 16,306 4,750 36.1

1998 18,414 14,434 3,980 39.1

1997 19,120 14,739 4,381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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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륜․경마를 통한 지방세( 세) 확보

o 경륜장  경마장 시설이 수도권에만 있어 지방의 문화 상  소외감 제공, 

지방세법상의 세(2001년이  경주․마권세)는 일부 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세목으로 잘못 인식

o 보 이 활성화되지 못한 경륜․경마의  문화를 과감하게 수용․활성화로 주

민들의 폭발 인 욕구 충족재원 확충 필요

Ⅱ. 사업추진 황

1. 창원경륜장 건설․운

가. 추진배경

o 1997년 국체육 회 사이클 경기장을 경륜장으로 환하여 지방 체육 진흥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o 경륜공단을 설립, 경륜사업 반을 탁하여 운 의 문성 제고

o 해외스포츠마 을 통한 시장개척과 유발, 투자유치 기여

나. 경륜장 황

o     치 : 경남 창원시 두 동 145 창원종합운동장 부지내

o 부지면  : 52,879.8㎡(15,996평)

o 건축면  : 19,927.16㎡(연 41,710.31㎡, 지상 5층 돔형)

o  람 석 : 6,300석(수용능력 12,000명)

o 사업기간 : ’96. 12. 30 ～ 2000. 11. 30

o 총사업비 : 906억원(창원시․경상남도 균등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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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과정

o ’97. 12월 : 경륜장 공동투자건설 약체결(경상남도↔창원시)

o ’99. 11월 : 경륜장 설치  경주시행 허가(문화 부→창원시)

o ’00.  6월 : 경륜공단설립운  규약체결(도 + 창원시)

o ’00.  9월 : 창원경륜공단설립

o ’00. 11월 : 창원경륜장 공

o ’00. 12월 : 경륜장 개장  운

o ’01.  1월 : 서울경륜운 본부와 교차투표 실시

라. 매출액 배분

마. 운  실

1) 2000년 실

   o 기    간 : 2000. 12. 8 ～ 12. 31(매주 , 토, 일)

   o 경 주 수 : 4회, 12일, 96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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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입 장 객 : 31,659명(1일평균 2,638명)

   o 매출액  발매수득

(단  : 억원)

     

매 출 액 환  발매수득 제 세 

65 46 8 11

   o 지방세 : 6억원( 세)

2) 2001년 실

   o 경 주 수 :  50회, 149일, 1,926경주

   o 입 장 객 :  737,347명(1일평균 4,949명)

   o 매출액  발매수득

(단  : 억원)

     

매 출 액 환  발매수득 제 세 

4,186 2,930 545 711

   o 지방세 :  562억원( 세 351, 지방교육세 211)

3) 2002년 실 (6월까지)

   o 경 주 수 : 22회, 65일

   o 입 장 객 : 867,760명(1일평균 13,350명)

   o 매출액  발매수득

(단  : 억원)

     

매 출 액 환  발매수득 제 세 

5,194 3,636 625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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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지방세 : 702억원( 세 439, 지방교육세 263)

4) 2002년 매출 망

   o 매 출 액 : 8,500억원

   o 지 방 세 : 1,142억원( 세 714, 지방교육세 428)

바. 경륜사업 시행효과

   o 지방최 의 경륜사업시행으로 ․문화공간 확충

   o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 경륜사업 특수로 주변 상권의 매출신장  활성화, 숙박, 음식 , 택시

업 등 수입증가

      - 경륜 련 인쇄 등 부 산업  고용 창출 효과 

   o 지방재정 확충  지역균형 발 에 기여

      - 서울경륜과의 교차투표 시행으로 인한 수도권 자 유입으로 지역 균형 발

에 이바지

      - 지방재정확충과 체육진흥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o 건  스포츠 활동공간으로 이미지 정착

      - 주말 가족단 의 여가활동 공간제공으로 시민생활의 활력과 스트 스 해소

에 기여

      - 21C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여가욕구 충족과 건 한 생활문화 창출

      - 비경주일 각종 집회장소로의 활용과 다양한 이벤트 유치로 시민의 문화 향

유 기회 제공

      - 자 거타기 운동을 통한 환경산업 발   생활체육의 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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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부산 공동경마장 건설

【목  】

 o 지방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   주민복지 향상 기여

 o 경남․부산권에 경마장을 유치하여 도민에게 건  공간 제공

가. 사업개요

   o     치 :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일원

   o 사업기간 : ‘99. 11 ～ 2004. 6 (4년 7월)

   o 사 업 비 : 4,733억원 (한국마사회 투자)

   o 면     : 376,886평 (경남 188,443, 부산 188,443)

   o 주요시설 : 경주로, 람 , 업무동, 마사, 장안소, 트랙(2,000m) 등

   o 수용능력 : 람객 30,000명, 주차 5,000 , 마사 1,000방

나. 입지요건

   o 부산 역시, 경남 동․남부, 울산 역시 등 경마장 주변 상주인구 700만명으

로 시장성 충분

   o 김해국제공항  부산․진해신항만과 인

   o 남해고속도로와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김해～부산간 경 철

   o 가덕도～삼랑진간 철도 등 도로망 신설 확충으로 교통 요충지

   o 김해유통단지조성, 거제권 개발 등으로 인구 증 상

다. 그간의 추진상황

   o 96.  5월 : 정부의 경남․부산 공동경마장 건설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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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99.  8월 : 경마장부지 행정경계조정(안) 확정(합의서명)

   o ’99. 11월 : 경남․부산 공동경마장 설치허가(문 부→한국마사회)

   o 2000. 1월 : 할구경변경에 한 법률공포 시행

     -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659필지 1,032,978㎡→부산시 강서구 편입

     -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754필지 1,032,978㎡→김해시 장유면 수가리 편입

   o 2000.  4월 : 경마장건설 ․수탁 업무 약 체결(마사회-양 시․도)

라. 향후 추진계획

   o 부산아시안게임 승마경기장 공 : 2002. 7월

   o 경남․부산 공동경마장 공 : 2004. 6월

   o 경남․부산 공동경마장 개장 : 2004. 7월

마. 경마장 건설․운 에 따른 기 효과

   o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지방세수 확보 상

   o 경남 동부지역이 새로운 ․유통․ 포츠 지역으로 부상

     - 거가 교가 건설될 경우, 경마장～장유유통단지～연육교～거제장목 단

지를 잇는 새로운 교통․ 연계 루터 개발

     - 특히 ～진주고속도로가 연육교까지 연장되어 경제활동 흐름이 서울～부

산축에서 ～거제～부산의 순환형 U축이 조성되어 지역발 이 가속화될 

망

   o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확   휴식공간 제공

     - 경마를 통한 의 오락뿐만 아니라 공원기능 강화로 지역 주민에게 여가

와 휴식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o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공사기간  연인원 6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개장 후 1,500명 이상 상

시고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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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마필생산 유통기반 확립

     - 기존 서울․제주 경마장과 함께 마필생산, 유통, 거래기반 확립으로 축산농

가 소득증  

Ⅲ. 경륜․경마장 수입이 경상남도 재정에 미치는 

향

1. 재정규모의 증가

o 경남도의 2001년도 최종 산 기 으로 경륜수입( 세)이 306억원으로 일반회

계 규모 2조 2,005억원의 1.4%이며, 지방세 6,450억원의 4.7%임 

o 2002년 당 산의 경우 경륜수입( 세)이 555억원으로 일반회계 규모 2조 

2,064억원의 2.5%이며, 지방세 6,397억원의 8.7%임

(단  : 억원)

  

구  분 2000 최종 산 2001 최종 산 2002 당 산

 일반회계 18,153 22,005 22,064

 지방세(도세) 4,150 6,450 6,397

   세 - 306 555

o 2005년 이후 경남은 연간 경륜장에서 600억원, 경마장에서 1,000억원의 

세가 징수될 것으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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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구조의 건실화

o 지방세입의 확충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증가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재정구

조의 건실화․안정화 모도 상

o 일반회계  지방세의 유율이 2000년(최종 산) 22.8%, 2001년(최종 산) 

29.3%, 2002년 당 산 28.9%으로 높아짐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

o 재정자립도가 행 35.8%에서 41%로 상향될 것으로 망

3. 재원의 재분배

o 창원시에서 징수된 세가 재정보  재원으로 배분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여타 19개 시군에 재분배하는데 기여

   - 창원시 징수 도세의 47/100(인구 50만이상 시) 재정보  재원이 됨

   - 2001년도의 경우 창원시 세 징수액 306억원의 47%인 143억원이 재정

보  재원으로 확보되어 19개 시군에 재분배

o 향후 경륜장과 경마장에서 징수될 것으로 상되는 1,600억원의 세는 문화

술분야  사회복지분야에 재투자 환류할 계획임

Ⅳ. 애로사항  해소방안

1. 보통교부세 감소(애로사항)

o 행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상 신규세원 발굴에 하여는 건 재정 인센티 를 제

공하고 있으나 효과가 미흡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게 됨

    - 보통교부세 기 재정수입액 산정시 인센티  반 액



44   사례발표



      = 신규세원 련 세액 × 용률

         ( 용률 : 최  30%를 용하고 1년경과시마다 10%차감하여 반 )

o 경남의 2002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세 수입 350억원이 포함 산정됨으로서 

10억원 정도 감소

2. 신규세원 발굴 자치단체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5년간 제외(해소

방안)

o 자치단체가 자체 세원발굴로 발생한 수입에 하여는 건설 등에 투입된 채무액이 

상환되는 최소 5년간은 보통교부세 기 수입액 산정시 제외

o 당해 자치단체에서 보통교부세를 게 교부 받음으로서 타 자치단체에 서는 상

으로 이익을 보게 되나 장기 으로 자치단체에서는 보통 교부세가 감소되는 불

이익을 받지 않기 해 신규세원 발굴에 소홀하게 됨

Ⅴ.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측면에서의 효과

1. 자치단체 노력으로 확보한 최 규모의 지방세수

o 행 제도상 지방세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다수의 자치단체가 앙 의존 재원을 

많이 확보하려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세원

을 마련하 다는데 시사하는 바가 큼

o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 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규모와 

성과가 미미하며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확보한 최  규모의 지방세수(1,600억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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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 지방세법상 가능한 지방세원 확보

o 지방세법으로 지방세 세목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재

원을 확충하기란 한계가 있으나 지방세법의 범 내에서 한 세원 발굴

o 자치단체가 극 으로 경륜․경마장 건설을 유치하여 지방세원을 확보․제공한 

성공  사



         사례발표

지방재정 확충 운 사례

-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을 심으로 -

임  일  순

(제주도 세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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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1995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을 시작으로 본격 인 지방자치시 를 

맞이하면서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한 제도 인 개선 노력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것을 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느끼

고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에 

히 응하지 못하고 국고보조에만 의존하게 됨으로서 정상 인 지방자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성공 인 지방자치를 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매우 주요한 과제

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 시작부터가 많은 어려움과 우려를 안고 출발하 다.

지방세원이 풍부한 도시들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았지만 지방세원이 부족한 부

분의 소도시들은 앙정부로 부터의 확고한 지원보장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출범 기부터 많은 부담을 안고 출발하 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산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생길 수 있다는 보도도 많았었다.

그러나 지  재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자치단체들도 있지만 

자치단체 나름 로의 경 략과 경비 감 그리고 앙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산

이라는 당 의 우려를 불식하고 정상 인 운 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유지식 재정확충에 안주하기 보다는 발 되고 질높은 삶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만든다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많

은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21세기에 걸맞는 복지사회를 건설할 것

인가에 을 맞추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제주도 역시 지정학 으로나 인 자원면에서 국 어느 자치단체 보다 아주 

열악한 여건하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것 역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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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만을 기본으로한 지역발 은 한계가 있으며 한 변

화하는 세계에 보다 능동 으로 처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장기 인 발 을 하

여는 과감한 투자유치와 재원확충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만들어 2002. 4. 1부터 시행하므

로서 향후 막 한 투자유치를 통한 개발가능성이 기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외 객 증가는 물론 건축경기와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로 지방재

정확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제주경마장과 일부 시도에 설치되

어 있는 장외발매소를 통하여 얻어지는 져세와 경 수익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는 청

정공기 상품화사업, 그리고 복권 매사업 등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정책사

업등 투자비가 보편 으로 과 한 사업에 하여는 최 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지 까지 우리도가 추진해온 지방세와 세외수

입분야 에서도 실질 으로 재정 확충에 성과가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심으로 

설명하고  한다.

Ⅱ. 지방재정 확충 운 사례

1. 지방세(도세)의 확충

(1) 부동산 거래의 증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2002.1.26)을 후한 기  심리와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동산 거래의 증가는 물론 건축경기가 상승하여 취․등록세 증가율이 2000

년도 2.3%에서 2001년도 22.8%로 증가하여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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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황

(면  : 천㎡)

2002. 5월 계

(A)

2001. 5월 계

(B)

증    감

A-B(%) 비 고

필지수 면 필지수 면 필지수 면

20,602 49,093 11,114 18,666 85.4 163.0

취․등록세 증가 황

(단  :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비 고

계 77,869
79,698

(증2.3%)

97,896

(증22.8%)

취 득 세 40,930 36,303 46,556

등 록 세 36,939 43,395 51,340

(2) 부동산종합정보센터를 활용한 세수확충

기 ․기업․일반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도내 부동산매물정보를 상시 제공 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 하기 하여 도내부동산 매물 황을 수시 

는 정기 으로 악 정리하여 매물공유체제를 확보하고 주요 부동산매물에 하여

는 제주넷(인터넷 등)에 등록하여 통신을 이용한 매물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종합정

보센터를 설치․ 시하여 해외교포 등 내․외국인, 일반수요자들에게 부동산매물  

투자정보를 종합 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 각종부동산정보(경매 소식지)등에 의한 매물부동산 정보를 수시 는 정기

으로 악하여 투자자들이 양질의 상품을 비교선택 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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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매물모음집』을 발간 비치함은 물론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등에 부동산매물정보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 다.

지 까지는 지방재정확충을 하여 수동 인 자세로 일 하여 왔으나 이러한 극

인 방법으로 부동산매물정보를 시에 매수 희망자에게 알려 으로서 지방재정확충

은 물론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부동산 종합정보센타 설치  시내용

  ∙ 민원인이 하기 쉬운 장소( 재 자치재정과)에 설치하여 모든 투자가들이 방

문 는 문의 할 수 있도록 개방

  ∙ 담당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상담  설명 상담일지를 비치

  ∙ 상담은 부동산의 취득에 한 사항과 세제, 련제도 등을 안내

  ∙ 종합 인 제주 부동산매물 안내서와 개별안내 팜풀렛 상시 비치

  ∙ 행정운 용 PC 등 집기의 설치

  ∙ 토지공사 등 련기 에서는 시물을 제작 시토록하고

  ∙ 개별토지와 아 트 등은 시의뢰 신청 수

  ∙ 제주넷(인터넷)을 통해 항상 열람 할 수 있도록 24시간 서비스 제공

  ∙ 매물 부동산의 등록 정리를 하여 자치재정과에 PC를 설치

부동산종합정보센터 운 에 의한 지방세 수입

(단 :억원)

구  분 등록건수 조회건수 매각건수 매각 액 취․등록세

계 12,068 32,953 6,264 7,281 291

1999년  3,235  5,655 1,904 2,875 115

2000년  4,765  9,749 2,213 2,131  85

2001년  4,068 17,549 2,147 2,275  91



지방재정 확충 운  사례  53



(3) 별장 과세제도 폐지로 세수확충

IMF 향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미분양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세제지

원을 확 하여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외 도민들이 성묘등 고향 방문시 취득

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하여 별장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세율을 용, 애향심 고취와 

지역개발에 참여 유도하기 하여 1998년 1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취

득하는 주택 에서 도외인  외국인이 취득하는 공동주택(아 트․연립주택․다세

주택)과 제주도에 본  는 원 이 있는자가 취득하는 단독  공동주택에 해 종

의 과세 제도를 폐지하여 취득세 10%를 2%로, 재산세 5%를 0.3%로, 종합토

지세 5%를 0.2%로 일반과세하는 도세감면조례와 시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 다.

도외인에 해서는 공동주택에 한하여만 폐지하고 제주도에 원 이나 본 이 있는

자에 해서는 모든 주택에 한 별장 과세 제도를 폐지하 으며, 한 도외인에 

해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별장에서 제외하던 제도를 2001년부터는 단독주택까지 별

장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어느 구나 제주도에서 별장을 취득하여 휴양․피서․ 락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과세로 인한 축된 부동산 거래등을 

활성화하여 도외인에 한 제주도의 부동산투자를 꾀하는데 한층더 노력하 다.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세수확충을 꾀하자는 극 인 정책을 시행한 결과 

미분양 공동주택이 571호나 감소되었고 미분양공동주택 분양 증가로 21억원의 세수

를 확충하 다.

(4) 세의 세수 확충

가. 추진 동기

제주도는 국제 인 지로서 국내외 객을 이용한 세원 확충방안으로 제주조

랑말 경마장을 1990년도에 개장 운 하고 있으나 당  취지와는 달리 객이 차지

하는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아 결과 으로는 제주도민에게 세를 부담 하는 

모순으로 인하여 다소의 문제 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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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주경마장은 제주도 지역이라는 제한된 지역  한계로 세수확충에 어려움이 

상되어 새로운 안으로 제주도 경마장의 경마실황을 계하는 장외발매소를 서울 

등 타시도에 설치하여 교차투표에 의한 세를 확충하는 방안을 시도하 다.

우선 교차투표를 할 수 있도록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등에 

장외 발매소를 확 토록 건의하는 등 세수확충에 진력한 결과 1997. 8. 9부터 교차

투표를 시행하게 되었다.

나. 세의 징수

세(구 경주마권세)의 과세 상은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장외발매소 등이 있

으며 지방세인 세는 승자 는 승마 투표권발매 총액의 10%를 안분하여 경륜

장․경정장․경마장 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

다.

제주도인 경우에 1990년부터 경마장 개장으로 세를 징수하여 오다가 차 으

로 장외발매소가 증가하여 재 6개시도에 26개 장외발매소가 설치되어 있고 세 

역시 계속 으로 증가하여 2001년도말 재 지방세(도세)징수액 1,399억원의 

25.9%인 362억원을 징수하 다.

※ 교차투표장소(27개소)

  ∙서울경마장(1)

  ∙장외발매소(26)(일산, 신용산, 사당, 서 , 뚝섬, 마포, 신수원, , 분당, 인천,

부천, 등포, 안산, 논 , 구리, 의정부, 송 , 창동, 부평, 명, 천호, 선릉, 숭인,

주, 랑, 부산)



지방재정 확충 운  사례  55



세 징수실

(단  :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13,164
13,440

(증2.1%)

16,817

(증25.1%)

26,119

(증55.3%)

36,233

(증38.7%)

제주 경마장 9,923 9,099 10,865 17,160 23,783

교차투표 3,241 4,341 5,952  8,959 12,450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가 매년 지속 으로 증가하여 ’98년도에는 2.1%, 

’99년도 25.1%, 2000년도55.3%, 2001년도38.7% 증가하는 등 진 으로 그 

징수율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차투표에 의한 세액은 하루 시행하는 10경주  1경주 는 2경주를 서울 

경마장에서 심시간에 계하는 것으로서 1경주당 세액은 제주경마장에서 실시하는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경주 당 세액

(단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제주(A) 11 10 13  20  27  32

교차(B) 45 60 73 102 144 197

다. 앞으로의 방향

교차투표가 실시되는 1997년도 당시에는 1일 2경주가 시행되었으나 한국마사회 

직원이 복지향상 등을 이유로 1경주로 축소 조정되어 재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1일 2경주 는 교차경주를 확 하는 방안강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56   사례발표



2. 경 수입사업을 통한 재정확충사례

(1) 복권발행으로 세수확충

가. 추진 배경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구: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거 진흥  개발사업에 필

요한 자 의 조성을 하여 ’95년 7월부터 복권을 발행하 다.

나. 복권 발행․ 매 황

연도별 복권 매  수익  황

(단  : 억원)

구  분 발행액 매액 수익
발행액 비

매비율(%)

’95～’99 1,025 537 94 52.4

2000년 890 469 203 52.7

2001년 1,556 812 124 52.2

 ※ 연도별 복권발행 내용

   ∙ ’95～’99년 : 즉석식 복권

   ∙ 2000년: 추첨식 슈퍼 니엄 복권, 즉석식 복권

   ∙ 2001년: 추첨식 슈퍼 복권, 즉석식 복권, 인터넷 즉석식 복권

다. 복권 발행․ 매에 따른 장애  극복

  ① 장애요인 

복권은 ’95년부터 발행해오고 있으나 제주도라는 지역  한계와 매망 부족 

 인지도(선호도) 하락으로 복권구매자  소매인들로 부터 소외당하여 국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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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식복권  매․수익율이 최하 으며, 2000년도 추첨식복권을 처음 발행시에

는 추첨식복권에 한 Know how 역시  없었으며 한 즉석식복권을 발행․

매하는 업무 외에 경 수입사업 종합 리, 해외채 리, 기타 많은 업무를 병행하여 

담당하는 기존직원 3명을 제외하고는 인력  산지원이 무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추첨식복권 발행에 하여 의회에서도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더욱 힘들었던 것은 우리도가 처음 추진하는 추첨식복권 발행에 맞추어 발행경험이 

많은 타 복권발행기 에서 우리 복권과 동일한 발행규모와 최고당첨 으로 그것도 비

슷한 시기에 발행하여 경쟁 매하게 된 것이 큰 장애요인이었다

  ② 극  복

우리도는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지역개발 투자재원이 부족으로 재원 확충이 실한 

실정이다.

기존인력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2000년 2월과 9월에 

우리나라 복권사상 최고․최 의 상품구조로 새천년 이벤트복권인『슈퍼 니엄

복권』(특별복권)을 발행하게 되었다.

이벤트복권을 발행하기 하여 경 수입담당 실무자 3명으로 복권 을 구성, 복권

발행에 따른 도의회 동의, 행정자치부 승인 차와 복권 디자인, 복권제조․발행, 홍

보, 매, 추첨행사 등 모든 업무를 추진하여, 188억원의 매수익을 올려 최소의 인

력과 경비로 최 의 효과를 거양 할 수가 있었다.

이벤트복권 제조과정에서도 타 복권발행기 의 제조지연 등 방해와 치열한 매경

쟁이 있었으나 상품구조와 홍보, 매망 확충 등 면에서 경쟁우 를 확보하 고 

특히 복권업무 에서도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이 매망 확보로, 우리도가 발행하는 

복권은 국에서 매망이 제일 취약하여 농 , 복권 매 리 , 슈퍼마켙 등 

8,500여 매소에서 매하여 왔으나,『슈퍼 니엄 복권』을 발행하면서 국

의 우체국, 홍익회, 편의  등 기존 매망의 4.8배인 41,000개소의 매망을 개척

하여 복권을 국 최고의 복권으로 성장시키는 발 을 마련하 다.

『슈퍼 니엄 복권』은 발행 당시 우리나라 30년 복권사상 최  발행․최고 

매, 최 의 수익을 올린 복권으로 기록되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 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은 인원이지만 복권 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신규 매망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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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를 하여 국을 몸으로 뛰면서 일구어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

라. 앞으로의 계획

년에는 추첨식 슈퍼코리아연합복권 50억원, 인쇄즉석식 복권 50억원, 인터

넷 즉석식 복권 30억원, 등 총130억원의 복권발행수익 목표를 정하고 꾸 히 추

진할 계획이다.

마. 복권 매수익  지원 황

'95년도부터 시작한 복권 발행․ 매사업은 2001년까지 총 421억원의 수익

을 올리므로서 성공 인 사업으로 단하고 있으며 수익 의 사용내역을 보면

 ∙ 제주도내 ․고등학교 식시설 지원(64개교) : 74억원

 ∙ 탐라 재  신축 : 32억원

 ∙ 감귤가공공장 시설 : 37억원

 ∙ 감귤 휴식년제 등 감귤산업 지원 : 53억원

 ∙ 농산물수 안정 지원 등 : 22억원

 ∙ 어항시설  잠수질병치료 지원 등 수산분야 : 30억원

 ∙ 노인․장애인복지기   여성방 기  출연 : 11억원

 ∙ 장애인학교․단체 시설  노인건강 장비 등 지원 : 12억원

 ∙ 마을정보센타 구축 : 8억원

 ∙ 학교  마을 운동장 정비 : 4억원

 ∙ 수문지질  지하수자원 종합조사 등 지하수 보호 :10억원

 ∙ 돼지고기 수출지원 등 축산산업 지원 : 2억원

 ∙ 소기업육성기  조성 등 소기업 지원 : 7억원

 ∙ 환경보 기  출연 : 1억원

 ∙ 문화 술단 지원 등 : 5억원

 ∙ 각종 축제․ 행사 등 분야 지원 : 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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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채무등각종기  조성 기타지역개발사업지원 : 74억원 

(2) 한라산 맑은 공기 상품화로 재정확충

가. 추진 동기  목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깨끗한 환경은 이미 리 알려져 있는 상태로서 특히 “제

주삼다수” 상품의  신임으로 제주환경의 우수성이 입증되고 있다. 특히 한라산

은 사계  맑고 청정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구상나무의 울창한 숲에서 배

출되는 신선한 공기는 인체 면역력 증 , 질병 방 효과에 좋은 삼림욕물질 발생량이 

탁월하다. 한라산 숲속 맑은공기는 인체에 유익한 청정한 공기를 일상생활에 바쁜 

도시 시민뿐만 아니라 노약자, 환자들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구상나무향의 

치료기능과 심신의 안정 기능을 이용, 세계 으로 거의 무한 캔공기상품을 개발함

으로서 의료용 산소와는 차별화된 공기제품 상용화로 한라산 숲의 맑은 공기를 이용

하여 등반객 뿐만 아니라 국 도심속 시민들에게 한라산 숲속 삼림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 보 하고 캔공기 상품의 랜드로 제주의 청정성 홍보와 상

품 개발 활성화, 극 인 마켓   매 략으로 지방재정확충을 꾀하는데 있다.

나. 개 요

경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맑은공기 상품화사업은 2001년 4월부터 기계

설비 분야에 62백만원, 연구개발비 분야에 61백만원 등 총 123백만원을 기 투자

하여 상품이용에 편리한 새로운 모델의 마우스 캡을 개발하고 제주고유의 산림향인 

구상나무향을 첨가하므로서 기존의 허 향으로 된 상품과 차별화 하 다.

한 제품 내용면에서도 청정 랜드 이미지를 살리기 하여 한라산 해발 700m 

소재 천아오름 와이계곡에서 압축기를 이용한 21.05%의 산소가 함유된 청정한 숲속

의 맑은공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제품 출시과정에서 제품에 한 반응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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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질
미세먼지

(㎍/㎥)

아황산가스

(ppm)

이산화질소

(ppm)

일산화탄소

(ppm)

환경기

(년기 )

한  국 70 0.02 0.05 9(8시간)

스 스 70 0.01 0.02 7

한라산 천아오름 21 N.D 5.3 N.D

* N.D(Non Detection) : 검출한계미만

다. 매 실   상

이 상품은 일반용 5ℓ와 구 용 8ℓ등 2종류로 제작되었으며 가격은 일반용이 6개

들이 한상자당 1만원, 구 용은 개당 3,000원으로 매되고 있는데 실행 창기인 

지난 2개월간 자체 매 실 이 8,820천원으로 아주 미미한 실정이지만 향후 문 

유통업체를 통한 탁 매를 추진하여 매망을 확 해 나갈 정으로 앞으로의 상

수익은 아래 표와 같이 증가할 것으로 상하고 있다.

연도별 매  상량

구  분
캔공기 매  상량

비 고
매량(캔) 매출액(천원)

2002 100,000  44,000

2003 300,000 105,000

2004 500,000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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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간이 손익 추정

구  분
매 출 액

(천원)

비 용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운송비)

 업 이 익

(천원)
비 고

2002  44,000 26,189  17,811

2003 105,000 49,656  55,344

2004 175,000 73,122 101,878

라. 향후 망

과거 먹는물 매에 해서 시장형성 가능성에 우려가 많았으나 삶의 질이 향상되

면서 깨끗한 물 수요욕구 증 , 기업의 지속 인 으로 재는 없어서는 안될 상

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물시장 만큼 빠른 속도로 시장이 형성되기는 어렵지만 공기상품도 향후 비슷한 경

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재 마시는 공기상품과 유사한 계열의 상품으로 산소제품

과 공기청정기 제품이 있으며 공기 청정기는 기업의 극 인 으로 매량이 증

되고 있으며, 산소제품도 꾸 한 매량을 보이고 있어 공기상품도 상품의 가치로

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공기상품은 깨끗한 숲의 공기만을 채취하므로 

오염물질은 없으면서도 산림의 삼림욕 물질이 첨가되어 삼림욕 효과를 기 할 수 있

기 때문에 산소만을 마시는 제품과는 차별화가 될 수 있다. 

시민들의 기호에 맞는 공기상품을 지속 으로 출시하고 청정공기 상품의 필요성 등

을 극 으로 할 경우 앞으로 공기상품도 일반  가까이서 건강상품으로 자

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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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  효과

① 상품으로서 제주의 특산품 부각을 들 수 있다.

   세계 으로 공기를 상품화, 매한 경험이 거의 없어 상품의 희귀성 부각  

상품으로서 가치 확보 가능이 있을 것으로 본다.

② 바쁜 일반시민에게 삼림욕의 혜택  노약자에게 야외활동 편의를 제공해  수 

있다.

   사무실, 지하공간 등 바쁜 일상에서 시민들에게 산림의 상쾌한 공기 제공으로 

스트 스 해소  기 오염시 노약자에게 야외활동 호흡보조용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③ 화재시 인명 구 용으로 활용 할 수 있다.

   화재시 형건물이나 산업 장에 구 용으로 비치하여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

하는 화재 장에서 탈출시 호흡보조용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인명 피해를 일 

수 있다.

④ 국내 신규상품 시장조성으로 련상품 매 진을 할수 있다.

   공기상품의 으로 유사제품들의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청정제

품 시장이 증 되어 체 으로는 매를 진시키는 역할이 기 된다.

⑤ 청정한 한라산 공기를 극 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한라산 맑은 숲속의 공기만을 채취하여 상품화하 기 때문에 한라산 공기의 청

정성을 리 알리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제주의 환경도 더불어 홍보되

는 효과가 기 된다.

⑥ 무가치 재료(공기)의 상품화로 신개념의 상품개발를 유도할 수 있다.

   무한한 청정자연공기를 가치  측면에서 이제까지 가치화 시킨 사례가 거의 없

어 제주삼다 맑은공기 상품은 깨끗한 공기에 해 경제  가치를 부여한 새로운 

개념의 상품으로 분류시킴으로서 새로운 상품개발 발상의 의식 환 계기를 마

련 할 수 있다.

⑦ 청정공기의 요성을 인식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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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상의 공기는 생명체에 필수 성분으로서 요성은 이미 알려져 있으나 실생

활에 있어 요성에 해서는 무딘 실정이다. 청정공기 상품화는 이러한 일반 

에게 공기의 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수 있다.

⑧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단 시일내로 많은 증 는 어려우나 차 으로 렴한 기 투자비와 매량 증

에 따라 진 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Ⅲ. 맺 음 말

경 수익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 확충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면서 미래

지향 인 지역발 을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필요한 사

업이다.

그러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간과하고 있는 경 의 필요 조건을 무시하고 오직 재

정의 확충만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결국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고 그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많이 보아 왔다.

여기서 발표한 복권 매사업과 한라산 공기 상품화 사업도 새로운 인력 확보

없이 기존의 담당직원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므로서 다른 업무로 인한 집 력이 떨어지

고 사업분석이 원할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복권 매사업의 경우 사실상 많은 수익을 내고 복지분야와 지역발 에 많은 투자

를 하는데도 사행심 조장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계속 으로 보도됨으로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해서는 어도 투자비 확보 

문제와 경  노하우를 갖춘 별도의 인력확보, 그리고 사경제와의 경쟁 계 는 침해 

가능성여부, 공익목 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사 에 면 히 검토하여 추진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나 추진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